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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이었던 업

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및 폐지과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양로보험제도의 개혁방

향에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정도, 이해당사자의 

형성과 변화, 이해당사자의 행위, 이해당사자의 영향력이라는 4가지 분석 틀에 기초하

여 설명하였다. 특히 양로보험제도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 지

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각 행위자의 영향력과 행위자 간의 관계를 분석

하고, 궁극적으로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으로써 활용한 주요 문헌은 관련 논문,

신문과 잡지,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이다. 분석결과, 첫째,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과정에서 양로보험제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형성되고 변화하였다. 둘째, 양로보험제

도의 개혁 과정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이라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셋째, 행정부처-국유기업 연합

과 지방정부-노동부 연합은 권력과 자본의 결탁을 통해 양로보험제도의 정책결정 과정

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제한적이나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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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이었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및 폐지과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정도, 이해당사자의 형성과 변화, 이해당사자의 행위, 이해당사자의 영향력

이라는 4가지 분석 틀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양로보험제도의 업종통합 운

영방식의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각 행위자

의 영향력과 행위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

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978년 경제체제개혁 이후 양로보험제도의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계획경제 

시기의 양로보험제도는 국가가 일방적이고 통일적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노

후보장을 제공하였지만, 시장경제를 도입한 체제개혁 이후 새로운 관리운영방식이 도입

되었다. 새로운 운영방식은 지역통합 운영방식이다. 지역통합 운영방식이란 성(省)급 

또는 시‧현(市縣) 단위로 분리된 지역별 사회보험경판기구(社會保險經辦機構)에서 사회

보험의 기여와 급여를 담당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1986년 11개 국무원 산하 국유기업과 

관련된 행정부처들이 각 업종 내에서 기금을 따로 관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는 업종통

합 운영방식을 도입하면서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철도부, 교통부, 체신부, 

수리부, 민항국, 석탄부, 금속공업회사, 전력부, 석유천연기총회사,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중보집단, 건설공정총회사 등 11개 업종 및 17개 부문에 

소속된 기업은 각 업종 내에서 양로보험제도를 분리 운영한 것이다(劉潔, 2010; 雷慶生, 

2011). 이러한 변화는 중국 내에서 기존의 지역통합 운영방식에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추가한 것으로써 이중 운영방식을 의미한다. 이중 운영방식은 1998년 업종통합 운영방

식을 폐지할 때까지 약 12년 동안 유지되었다. 

아직까지 중국 양로보험제도는 미성숙 단계에 있고 제도 운영에서 많은 문제를 노정

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전국통합 운영방식으로 개편하려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는 여전히 성급 지역통합 운영방식 또는 시‧현급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로보험제도의 재분배 효과와 위험분산 기능의 약화 및 성 또는 시현 간 

노동자 이직으로 인한 연금수급권 약화 등 다양한 제도 내외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양로보험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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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어떠한 과정으로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과 폐지과정을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소수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는 정부가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도입하였고, 해당 운영방식은 노후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켰

기 때문에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정부가 주도하여 폐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張洪濤, 

孫涇源, 2008; 胡曉義, 2009).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제도의 도입 및 폐지과정에서 국가

의 역할을 과다하게 평가하고 있고 국가 이외의 행위자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즉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에 주목한 나머지 행정부

처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해당사자의 역할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다음으로 국가 이외의 행위자에 주목하여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과정을 분석한 연구들

이 있다(李連友, 2000; 慈勤英, 2000; 蔡亮, 1998). 대표적으로 蔡亮(1998)는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하여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양로보험제도의 

이익분화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첫 시도로 의의가 있다. 특히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

의 선택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는 측면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행위자의 영향력과 행위자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규명하지 못하였고, 행정부

처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루지만 ‘국유기업’이라는 행위자에 주목하지 못하였다는 한

계가 있다. 특히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과정만 분석하였고 ‘폐지과정’은 연구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양로보험 운영방식의 

도입과 폐지과정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이론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각 행위자의 영향력과 행위자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서구 복지국

가 발전을 설명해 왔던 이론 중 하나인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 가능한지를 타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을 중국에 적용함으

로써 이론의 확장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둘째, 양로보험제도의 이해당사자로써 중앙정

부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행정부처, 지방정부까지 행위자를 확대하고, 행위자의 영향력

과 행위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이다. 셋째,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과정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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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폐지과정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으로써, 활용한 주요 문헌은 관련 논문, 신문과 잡지,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이다.

1978년 시장화 개혁 이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체제가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체개개

혁 이전에 시행되었던 사회복지제도는 급격히 전환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중국 양로보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 양로

보험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익집단 정치이론

이익집단은 의회 민주주의와 산업 자본주의의 등장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전에도 이익집단들이 존재하였는데, 중세사회에서 

이익집단은 성직자, 법률가, 귀족, 상인 등과 같은 한정된 계층에 의하여 대표되었다(김

영래, 1997).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사회적 분화가 확장되면서 각종 이익단위를 대표

하는 집단이 조직되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정치에서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하게 되었

다.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 정치이론은 체계화되었다.

Latham(1979)은 “정책을 집단 투쟁에 의한 특정 시점에 있어서의 균형 상태이며, 

이익집단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정의한다(안해균, 1984). 즉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상이

한 집단들이 투쟁한 결과로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상대적

으로 세력이 강한 이익집단에 대해 유리한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Truｍ

an, 1959; 김종해, 1984).

일반적으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결정자를 정치엘리트라고 부르는

데, 대표적인 정치엘리트는 중앙정부 및 정부부처의 관료 및 입법기관의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체제가 서구 의회민주주의와 다른 민주집중제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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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정치엘리트를 이해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

론을 적용하기 위해 중국 정치체제의 맥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맥락은 바로 

공산당의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관료가 구성되고 입법기관의 의원이 선출된다는 점이

다. 요컨대 당-국가 체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당-국가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 있으나 이익집단 정치이론에서 

규정하는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익집단들은 아래에서 

위로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 위에서 아래로 사회주의적 관료제를 중심으로 구축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그것과 차이점이 있다. 이중희(2000)는 중국의 대표적인 

이익집단으로 당기구, 정부관료, 지식층, 경찰, 군대 등이 있다고 하였다. 즉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경쟁하는 당 및 국가의 정치엘리트가 대표적인 이익집단이라

고 볼 수 있다.

王思斌(2009)는 중국 양로보험의 개혁과정을 예로 들며, 정부 내부에서 태도와 이익

이 상이한 집단들이 정책 과정에서 투쟁과 협조 그리고 타협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즉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단위의 이익집단들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양로보험 개혁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동을 구체화하

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도 이익집단들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대신에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이익집단은 중국의 특수한 사회형태, 즉 당-국가 체제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기존 이익집단 정치이론에서 규정하는 이익집단의 개념과 혼돈될 수 있는 오류를 피하

기 위해 이후부터는 ‘이해당사자’ 또는 ‘행위자’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이후 시장화 및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가 일방

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양로보험제도 개혁과정에 

참여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양로보험제도 운영방식 개혁에 나타난 

행위자들의 영향력 행사 및 행위자 간 관계를 서구 이익집단 정치이론으로써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2.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

양로보험제도는 계획경제 시기에 처음 도입되어 경체체제 개혁과 함께 점진적 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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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왔다. 중국 사회주의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국가가 수립한 목표와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총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전국 통일적인 운영방식

계획경제 시기인 1958년부터 중국은 양로금을 통일적으로 운영하였다. 노동부는 모

든 기업노동보험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제정하고 수립하며 노동보험 업무시행을 감독

하는 감독기관이자 노동보험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는 부서였다(고춘란, 2008). 즉 노동

부는 전국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양로보험에 대한 징수와 급여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계획경제 시기에 양로보험은 전체 가입자에 대해 기금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운영방식을 취하였는데 이것은 소련연방에서 추구한 사회주의 사회보장의 원

리와 동일한 것이었다. 결국 계획경제 시기의 전국통합 운영방식은 모든 기업의 모든 

이윤을 전체 인민이 공동으로 누리고자 하는 사회주의적 원리를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전국 통일적 운영방식은 사회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재등장하게 되었다. 동

법 제8조 제64항에서 단계적으로 양로보험기금의 전국 통합원칙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국무원이 마련한다고 규정하였다(中國社會保障官網, http://www.cnss.cn/). 즉 과

거 사회주의 시대의 양로보험 운영원리였던 전국 통일적인 운영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전의 전국 통일적인 운영방식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핵심적인 

차이는 먼저 연금급여를 볼 때 평균주의에서 소득비례의 원리로 변화된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 시대에도 비스마르키언 특징이 나타났으나 임금이 거의 동일하여 실제 연금급

여도 큰 차이가 없는 평균주의를 지향하였다(민기채, 2014).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추구

하고 있는 전국 통합원칙은 평균주의가 아닌 소득비례의 원리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현세대 중국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양로보험의 전국 통합은 양로금만 중앙정부

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개인계좌는 여전히 지방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계획경제 시기에는 개인계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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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별 운영방식

1967년부터 문화대혁명 정치운동이 폭발하였다. 노동부가 폐지되면서 양로보험기금

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던 업무가 중단되었다. 퇴직자의 양로금 급여과 관리는 각 기업에

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기업은 퇴직자에게 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동자의 기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고 양로보험

에 대한 관리도 통일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업 운영방식 하에서 양로금 조달범위가 

축소되어 위험분산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다. 지역통합 운영방식

1) 시‧현급 통합 운영방식

1978년부터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시장화 이후 실제 노후생활의 위험이 

증가함으로써 양로보험의 구조적 개혁을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1984년부터 사회보험

을 부과방식으로 규정하고 각 시‧현급 지역범위에서 양로금에 대한 통일징수, 통일관리, 

통일급여, 통일조달이라는 4가지 원칙을 가진 운영방식을 채택하였다(雷慶生, 2011). 

또한 각 시‧현급 사회보험경판기구를 설치하고 지역기업근로자의 보험기금에 대한 관

리와 운영을 실시하였다. 1995년 국가 양로보험제도의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확정한 이

후, 각 지역별 기여와 급여 업무를 통합화하면서 제도를 확장시켜 왔다.

2) 성급통합 운영방식

시장경제로의 개혁 이후 지역통합 운영방식은 시‧현급 수준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시‧현 단위 내에서만 노후생활의 위험분산 기능이 보장되었고 더 광범위한 수준에서 

기금조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1년 6월 국무원은 ‘33호 문건’을 공포하여 

아직 성급 수준으로 보험기금을 운영관리하지 못한 지역에서 성급통합 운영방식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여 시‧현급 수준에서 이루어지던 기금 조달을 성급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하였다(中國勞動和社會保障部組織編審, 2009). 

1990년대에 양로연금제도 감독기관은 통합되었으나 운영방식은 전국적으로 통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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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았다. 1998년 ‘문건 28호’를 공포한 이후 1999년 말까지 28개 성에서 성급통합 

운영방식 도입을 시도하였다. 북경, 상해, 천진의 3개 성은 지역통합 운영방식의 4가지 

원칙을 만족시키며 안정적으로 성급통합 운영방식을 정착하였을 뿐, 다른 성에서는 여

전히 통일적으로 기금을 운영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2005년 ‘문건 38호’, 2007년 ‘노동사회보장부 3호 문건’에서 통합 단

위를 성급으로 일원화하라고 재차 강조하였지만 성급통합 운영방식 명령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북경, 상해, 천진 등 소수 대형도시를 제외하면 시‧현급 사회보험경판기구

가 운영되었다.

라. 업종통합 운영방식

업종통합 운영방식은 1984년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되

었다. 1986년 ‘문건 80호’를 통해 국무원 산하 수리전력부 직속 기업에 최초로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도입되었고, 이후 1993년까지 철도부, 교통부, 체신부, 수리부, 민항국, 석탄

부, 금속공업회사, 전력부, 석유천연기총회사,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중보집단, 건설공정총회사 등 11개 업종 및 17개 부문에 소속된 기업에서 

전국적으로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실행되었다(劉潔, 2010; 雷慶生, 2011). 보험기여와 

급여수준은 각 업종 안에서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업종 안에서 부서를 설치하

여 운영했다. 또한 각 업종과 관련된 국무원 산하 행정부처가 있는데 각 행정부처는 

직속 기업에 대한 총 지도와 관리의 역할을 가졌다. 11개 업종 및 17개 부문이 각 업종 

안에서만 개별적으로 양로연금제도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제도의 위험분산 기능은 약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98년 ‘문건 28호’에 의하여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폐지되었다. 즉 지역통합 

운영방식과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동시에 시행되었던 운영방식이 12년 만에 사라진 것

이다. 업종통합 운영방식과 지역통합 운영방식의 동시 시행은 사회주의 국가 중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등장한 독특한 산물이다. 기여금은 통합된 범위 내에서만 급여로 

연계되는데, 통합 법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보험의 연대기능은 약화된다. 이러한 사회연

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폐지되었고 궁극적으로 전체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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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가. 중국 양로보험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 양로보험제도와 

관련된 연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관련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부터 미시적인 차원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는데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건국 이후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발전과 개혁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해당 연구

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전환점에 대해 서술했는데, 하나는 계획경제 시기에 국가-

단위 모델에서 1984년 국가-사회 모델로의 전환이고(鄭功成, 2002; 北田海, 2008), 다른 

하나는 1995년 부과방식으로부터 부분적립방식으로의 전환이다(박병현 외, 2007; 胡曉

義, 2009). 두 개의 전환점에 의하여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역사를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胡曉義(2009)는 양로보험제도의 단계를 노동보험, 사회보험, 도시-농

촌 통합 단계로 분류하였다. 鄭功成(2008)는 전통적인 퇴직양로제도, 사회통합 단계, 

기초연금과 개인구좌를 결합한 단계로 구분하였다.

둘째, 양로보험제도의 목적과 그에 따른 개혁 방향에 대한 연구이다. 중국에서 효율과 

공평에 관한 논쟁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陳銀娥, 2004; 孫光德, 董克用, 1999). 중국

공산당은 제14기 삼중전회에서 “경제발전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效率優先,兼顧公平)”는 원칙을 수립하였고(中國共産黨新聞網, http://dangshi.people.com.cn/ 

GB/146570/147953/8900007.html), 이에 양로보험제도의 사적이전, 즉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였다(袁方, 1994). 이후 2005년 제16기 삼중전회에서 조화로운 사회 구축과 함께 

공평성도 강조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newscenter/ 

2003-10 /23/content_1137776.htm). 이에 따라 양로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의 확대(柳清
瑞, 2007; 于瑞雁, 2009)와 도시와 농촌의 통합(劉永福, 2007; 王延中, 2005)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양로보험 통합운영방식의 필요성도 사회보장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

작했다. 노동자들의 이직 문제나 지역적 차이로 인해 양로보험제도의 형평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胡曉義, 2004; 劉振傑, 2007; 範君暉,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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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양로보험제도의 통합과 분리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연구이다. 중국의 

양로보험은 실제적인 기본급여, 재정상황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보충급여, 개인 저축

에 따른 선택 급여의 3층 구조 양식으로 구축되었다(박병현 등, 2007). 제도 전환기에 

중국의 고령화 실태에 맞는 기초연금과 개인구좌를 결합한 급여방식에 대한 탐색(劉健, 

馬滋滋, 2010),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양로보험의 급여수준과 은퇴연령의 조정(狄

玉梅, 2010; 李守遠, 朱沿年, 2010; 姜向群, 2006; 楊衛東, 2006),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개인구좌의 지역별 이전(雒庆举, 2008; 柳松, 李大勝, 2007; 勞動保障部課題組, 

2004; 劉玲玲, 孫慧峰, 2003; 饶茜, 2005) 등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양로보험의 성급 통합의 제도적 설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양로보험의 성급 

통합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거나(張利軍, 2009), 중앙정부-성-시현으로 연계되는 

수직적 관리의 강화와 각 수준별 정부 책임의 명료화를 지적하고 있다(王世金, 徐志軍, 

2003; 黃書亭, 周宗順, 2004; 劉德浩, 2010; 靳美蘭, 2010; 範君暉,2010). 성급 통합의 

속도가 가속화되어야 하며(靳美蘭, 2010), 지역 간 공평성을 위해 경제적으로 발전된 

도시가 제도 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靳美蘭, 2010). 그러

나 2010년 10월 29일 『사회보험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양로보험 통합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통일적 관리, 도시 개혁 동원,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지만 

제도 설계 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적용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최종적인 정책결정자로써 권위를 가진 중앙정부임에도 불구하

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정책 결정시에 제한점을 갖고 있다. 어떤 방법 혹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통일된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선택 

과정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된다(馬永華, 2010). 이처럼 양로보험 운영방식

의 통합에 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지만 아직도 통일된 제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나. 업종통합 운영방식에 대한 선행연구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과 폐지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가운영방식 변경을 강력하게 주도하였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과 폐지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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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통합 운영방식으로 추진된 양로보험 개혁 과정에

서 이익이 분화되었기 때문에 개혁의 추세와 반대되는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먼저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과 폐지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

다. 업종통합 도입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국가가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운영방식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한다(張洪濤, 孫涇源, 2008). 즉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도입한 이유는 수리, 전력 등 국유기업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따는 것이다. 업종통합 폐지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에서는 해당 

운영방식은 핵심산업부문 이외의 국유기업 근로자에게 불평등하며 양로보험의 위험분

산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설명한다(張洪濤, 孫涇源, 2008; 鄭功成, 

2008). 국가는 이러한 불평등 현상과 양로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로보험제

도 운영방식에서 개혁 주체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들은 국가의 역할을 과대하게 평가한 것이다. Evans(1985)는 국가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중립

적이고 객관적인 행위를 하기 어렵다고 제기하였다. 즉 국가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항상 사회의 형평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로보험의 개혁과정

에서는 국가의 역할만 주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업종통합 운영

방식의 도입에서 불공평성의 특징이 뚜렷하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의 노

동부서는 국무원에 1988년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단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했음에

도 불구하고 해당 운영방식은 1998년까지 실행되었다(蔡亮, 1998). 특히 1995년과 

1996년 국무원 총리 리펑(李鵬)과 국무원 부총리 우방궈(吳邦國)는 업종통합 운영방식

의 폐지에 대해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국무원 기구개혁 전까지 실행되지 

못하였다(蔡亮, 1998). 이와 같이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과 폐지과정을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해서만 살펴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배경을 이익분화로 해석하는 연구이다(李連友, 

2000; 慈勤英, 2000; 雷根強, 穌曉春, 2010). 대표적으로 李連友(2000)는 국유기업이 

경영권을 확대한 후의 기업 양분화 현상, 즉 사양산업과 유망산업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도입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철도, 석유, 전력 등 유망업종들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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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의 주요 산업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임금, 복지수준 등 여러 면에

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유망산업 근로자들의 양로금 납부액은 향후 실급여에 

비해 유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통합 운영방식에 가입하기를 꺼렸다. 또한 당시에 

위탁경영책임제(承包經營責任制)를 비롯한 11개 업종들은 국무원에 이윤과 세금을 직접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기여율은 지역통합 운영방식의 

기여율보다 평균적으로 20% 정도 낮았고,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실행하면 유망산업들은 

지방정부에 평균적으로 50억 원을 더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다. 즉 지역통합 운영방식이 

실행되면 중앙정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86년

부터 1993년까지의 시기에 국가는 11개 업종들의 업종통합 운영방식 가입을 허가하였

던 것이다. 또한 王思斌 등(1999)은 국유기업과 중앙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무원 

산하의 행정부서까지 포함하여 양로보험제도 운영방식 변화에서 나타난 태도와 이익도 

설명한 바 있다. 각 부서는 자기의 독립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근무자는 수입

을 증가하기 위해 본 업종의 기업으로부터 각종의 비용을 수납받았고, 각 부서 산하의 

업종들의 경제이익에 따라 행정부처의 이익이 결정되기에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보장하

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술한 연구들은 각 행위자의 행위에만 주목한 나머지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과 폐지과정에서 행위자의 형성과 변화 및 영향력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였

다. 대표적으로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과정에 관한 蔡亮(1998)의 연구의 경우 다음

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정부조직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였

다. 둘째, 협상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행정부처의 행위에 주목하다보니 지방정부와 국유

기업이라는 행위자가 배제되었다. 셋째,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폐지과정을 연구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다 보니,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이익집단들의 이익 점유에 대한 고착화로

만 해석하고 제도폐지라는 변화과정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에서 

개혁되었다고 이해하고자 한다. 즉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개혁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개혁의 

정치적 배경을 보면 덩샤오핑이 주도한 시장개방 이후에 점진적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도입되었다. 특히 주룽지는 국유기업 개혁

에 대한 지지 입장을 견지한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정치인들이 이러한 국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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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더라면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개혁과 폐지의 역사는 

나타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혁의 경제적 배경을 보면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폐지는 국유기업의 효율성 강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계획경

제 시기의 비효율적인 행정관리 방식을 극복해야 하므로 각 업종 내에서만 운영되었던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개혁은 새로운 

개방경제 하에서도 노동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시도된 측면이 

있다. 하향 평균주의에서 차등주의로의 변화는 실업과 빈곤을 양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장치로서 통합된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폐지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Ⅲ.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과정

1.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초기 단계

중국의 국유기업은 계획경제 시기에 정부부처에 복속되어 있었기에 일반적으로 계획

경제가 갖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그 한계는 첫째, 경직된 계획경제와 연성제약으로 

인해 생산과 분배에서의 비효율성을 낳았다는 점이다(Kornai, 1992). 둘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 인사, 임금 체계와 공평주의 방식으로 실행된 사회복

지제도가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경영성과를 희생시키는 문제였다(장경섭, 조흥식, 

1994). 중국의 복지제도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피부양가족이 누리는 양로, 의료, 주택 

등의 부분을 국가가 기업을 통하여 배정하였다. 이러한 ‘고복지’ 지출은 결국 재정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였다.

이상의 2가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결점을 극복하고자 국유기업의 개혁을 전개하였

다. 이 개혁의 핵심은 국가와 국유기업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86년부터 국가는 기업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였다. 즉 국가는 소유권을 

갖고 기업에게 경영권을 부여하는 양권분리(兩權分離) 방식을 채택하였다(魏傑, 2007). 

구체적인 방법은 1988년 2월에 국무원이 공포한 ‘13호 문건’에서 위탁책임제(承包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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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이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국가가 국유기업과 위탁경영 계약

서를 체결하여 양자 간의 권력, 책임과 이윤을 나누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자주권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유기업은 신속하게 사양산업과 유망산업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王思斌 등, 1999). 여기에서 사양산업은 대부분 중소국유기업이고, 유망산업은 핵심국

유기업이었다. 1990년 적자 국유기업 중에서 80%가 중소기업이었는데(徐元旦, 1996), 

그 이유는 중소국유기업이 핵심국유기업보다 효율성은 낮고, 기업 경영구조 측면에서도 

시장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가 경영권을 양도한 후에 적자 문제가 

심화되었고 사양산업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국유기업의 개혁초기 단계에 정부와 기업의 양권분리 실행으로 

정부는 기업에게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책임제 방식의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애초의 개혁 의도대로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관련 이해당사자의 형성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초기 단계에서 독립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당사자들, 대

표적으로 국유기업, 중앙 행정부처,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유기업의 민영화

로 국유기업은 대표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었다. 국가의 경영권 양도로 국유기업은 이윤

을 추구하였고, 국가의 행정관리 대상에서 일정하게 벗어나 새로운 시장의 주체이자 

이해당사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둘째, 국유기업과 관련된 행정부처도 새로운 이해당사자가 되었다. 국가는 국유기업의 

위탁운영을 허가하였는데, 관련 행정부처는 국가의 대리인으로써 부처 산하 국유기업과

의 협상을 통하여 위탁책임제를 시행하였다(楊帆, 1997). 즉 기업의 경영권은 명의상 

국유기업이 보유하지만 실제로는 국유기업을 지도 및 관리하는 행정부처가 가졌던 것이

다. 이에 따라 양자는 국유기업 개혁초기에 특수한 이익을 공유하는 결합체가 되었다.

셋째, 국가의 지방정부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지방정부도 새로운 이해당사자가 되었

다. 민영화 개혁 시기에 국유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방에 일부 권력을 양도하였다(張顯未, 2010). 여기에서의 권력 양도란 계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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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시기의 집행권뿐만 아니라 지방경제 발전과 관련된 결정권 이양을 포함하고 있다(王

思斌, 1997). 지방정부는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력과 자본을 동시에 

보유하게 됨으로써 계획경제 시기와 같이 중앙정부의 결정을 추종 내지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이익을 고려하게 되었다. 결국 양로보험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지방정부

도 중요한 이해당사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3. 이해당사자의 행위

가. 국유기업의 행위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계획경제 시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을 통한 이익추구 

원리가 작동되었다. 이에 따라 일련의 이익관계가 변화하면서 국유기업, 중앙 행정부처, 

지방정부 세 주체의 태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중요한 지점은 이해당사자들인 세 주체가 

업종통합 운영방식에 대해 이해관계가 달랐다는 것이다.

먼저 11개 업종의 핵심국유기업 및 소속 노동자들은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지지하였

다. 그 이유는 지역통합 운영방식보다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이다. 

1986년 7월 국무원은 『국영기업 노동 계약직의 임시규정』《國營企業實行勞動合同制

暫行規定》에서 노동 계약직 제도를 실행하고, 개인도 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기업주는 노동자 임금의 15%를 납부하고, 개인은 임금의 3%를 넘

지 않은 기준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보험료는 총 18% 

정도로 미성숙된 양로연금제도와 낮은 소득수준의 상황에서 이러한 높은 보험료는 부담

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11개 업종들은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독자적으로 

실행하면서 보험료율을 조정하려는 이해관계가 작동한 것이다.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실행된 11개 업종들의 양로보험 보험료율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양로보험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석탄산업부, 금속공업부, 체신부 이외에 다른 기업

은 지역통합 운영방식의 징수율인 18%보다 낮다. 즉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실행하면 

대부분의 업종들은 업종통합 운영방식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 따라서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실시는 유망산업 노동자와 기업주 모두에게 유익하였기에 지역통

합 운영방식을 반대한 것이다. 물론 석탄산업부, 금속공업부, 체신부의 보험료율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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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았으나 보험료 상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급여의 상승 및 이익집단들 간 형성된 

권력은 18%를 상회하는 보험료율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였다.

표 1. 11개 업종들의 양로보험 보험료율

(단위: %)

구분 교통 석탄 금융 민항 석유
천연

금속
공업

전력 체신 수리 철도 건축
공정

평균

보험
료율

14 21.5 8.6 8 12 23.5 11 19.1 15 17.8 10 14.6

자료: 蔡亮(1998) 재구성 

나. 행정부처의 행위

행정부처는 국유기업과 마찬가지로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지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

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도입하

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산하 핵심국유기업들이 지역통합 운영방식 

대신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실행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춘다면 행정부처는 산하 국유기업

으로부터 행정비용을 징수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행정부처는 산하 국유기업

으로부터 행정비용 징수 여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유기업의 양로보험료를 인하하고

자 하였다. 결국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실행하게 되면 국유기업은 보험료 인하를, 행정부

처는 행정징수 비용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蔡亮, 1998).

다음으로 업종통합 운영방식 도입 찬성의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도 있었다. 국무원 

산하의 각 행정부처는 관할하는 기업의 경제이윤에 따라 행정부처 지도자의 정치적 지

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王思斌 등, 1999). 기업의 최종적인 경제이윤이 

직접적으로 부서 지도자의 관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탁책임제를 통해 각 행정부

처는 산하 업종과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결국 경제적 및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행정부처는 업종통합 운영방식에 대해 지지

해야 하는 동기가 있었다. 특히 국유기업보다 행정부처의 이익 표출수단이 더 직접적이

었다. 왜냐하면 행정부처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합의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

는 방식은 중국 사회주의에서 이익표출의 공식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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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업종들은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동시에 실행하지 못하였고 순차적으로 도입하였

다. 가장 먼저 수리전력부가 요청을 하였고 이후 1993년까지 11개 업종으로 확대되었

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수리전력부와 기타 행정부처들을 구분하여 업종통합 운영방

식의 도입과정에서의 이해당사자 행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수리전력부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과정

수리전력부는 최초로 국무원에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요청하였다. 최초 요청시 3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기업의 이윤을 결산하는 방식에서의 차이, 둘째, 노동자의 

근무 장소에서의 차이, 셋째, 노동자의 높은 유동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였다. 

그러나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고수하던 노동부는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과 반대된다는 것을 국무원에 제출하였다. 국무원도 업종통합 운영방식은 개혁의 

방향과 상이하기 때문에 즉시 수리전력부에 회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리전력부의 산하 국유기업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업종통합 운영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해달라고 수리전력부에 끊임없이 압박하였다. 이애 수리전력부는 

1986년 3월 국무원에 수리전력 업종의 독특성을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이유로 제시하며 

재요청하였다. 동시에 수리전력 기업들도 국민 생계와 긴밀하게 관련된 산업 특성 때문에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를 설득하였다. 이로 인해 1986년 4월 국무원

은 수리전력부의 요청을 허락하였고 1986년 7월에 재정부와 노동부는 ‘80호 문건’의 공포

를 통하여 수리전력부의 요청에 회답하였다(中國勞動咨詢網, http://www.51labour.com/ 

lawcenter/lawshow-15775.html).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2) 기타 행정부처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과정

수리전력부가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실행한 후 1987년과 1988년 동안 철도부, 체신

부, 건축공정부, 석유천연부 등 산하의 업종들도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도입하였다. 이후 

1993년 7월 교통부, 석탄산업부, 민항부, 인민은행부, 석유천연부, 금속공업부도 해당 

운영방식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교통부 등의 행정부처들은 국무원에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실시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비공평성, 지방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청

을 국무원에 하였고, 이에 국무원은 바로 교통부 등의 요청에 회답하지 않았다(蔡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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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p.26). 

이후 교통부는 1992년 8월 중국인민은행, 중국민용항공판, 중국선박공업총회사, 중

국석탄총회사와 중국핵공업총회사 그리고 중국금속공업부 등 일곱 개 국유기업과 연합

하여 국무원에 ⌜양로보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실시에 관련 청시⌟를 제출하였다. 이 

청시에서는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실행하게 된 후에 중앙재정의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국무원은 교통부, 석탄산업부, 민항부, 인민은행부, 석유

천연부, 금속공업부 산하 핵심국유기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1993년 10월 15일 ‘문건 

149호’에서 교통부 등 여섯 개 부서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실시를 허락하였다(人民網，

http://www.people.com.cn/item/flfgk/gwyfg/1993/112601199343.html). 업종통합 운

영방식의 비공평성 및 지방정부의 입장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처의 이해관계

가 그 한계를 상쇄 내지 압도하였고, 결국 전체 업종에 순차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 지방정부와 노동부의 행위

지방정부는 개혁 이후에 지방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분권화되었다. 지방정부는 한 편

으로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한 편으로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정부 정치엘리트들은 지방정부 지도자의 관직에 영향을 미

치는 지역시민의 여론과 언론의 감독을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王思斌 등, 1999). 특히 

양로보험 급여를 각 지역재정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지방정부는 기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에 여론과 언론의 추이를 살펴야만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방

정부는 업종통합 운영방식에 대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지방정부는 행정부처들이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요청하고 그 답을 국무원에서 기다리

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해당 지방 내에 있는 국유기업들에게 지역통합 운영방식에 가

입하라고 주문하였다. 예를 들어 수리전력부가 국무원에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요청하고 

국무원의 회답을 기다리는 동안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지방정부는 수리전력부 산하 기업들에게 신속히 가입하라고 촉구하였다(蔡亮, 1998, 

p.24). 그러나 지역의 명령보다 중앙정부의 결정이 가장 권위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국유기업들을 재촉할 때 산하 기업들은 수리전력부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으

로 지역통합 운영방식 가입을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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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노동부도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반대하였다. 노동부는 국무원 

산하의 행정부처로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작동하였다. 왜냐하면 사회보장 분야가 확장되면 노동부가 국무원으로부터 

더 많은 행정비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임원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王思斌 등, 1999). 따라서 노동부는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업종통합 운영방식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노동부는 행정부처들이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업종통합 운영방식

의 폐해를 국무원에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 예를 들어 교통부가 국무원에 

1989년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요청할 때도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실행하게 되면 나타날 

비공평성과 사회통합 저해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蔡亮, 

1998, p.25). 또한 노동부는 ⌜교통부 직속 기업노동자의 양로보험 사회통합 요청에 

대한 처리보고⌟에서 1989년 말까지 2,200개 시‧현의 국유기업 근로자들은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따를 것을 명시하였다. 동시에 노동부는 교통부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위

탁기수 등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출하면서 대응하였다(蔡亮, 1998, p.26). 

또한 노동부는 1992년까지 지역통합 운영방식은 이미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현황을 보고하였다. 즉 지역통합 운영방식이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지역

통합 운영방식이 양로보험 개혁 방향과 일치하므로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蔡亮, 1998, p.28). 이러한 노동부의 보고 및 해결방안들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원은 교통부의 초기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에 비추어 평가하면 노동부의 분석은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8개 행정부처의 

연합된 이해당사자의 영향력보다 강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해당사자의 영향력에 좌우된

다고 할 수 있다.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영향력이 

어떠하였는지는 다음과 같다.

4. 관련 이해당사자의 영향력

11개 행정부처와 산하 국유기업은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과정에서 거대한 영향력

을 행사하기 때문에 노동부를 압도하고 요구를 관철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영향력

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단일한 요구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익을 표출하였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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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이란 각 이해당사자가 정책결정자를 설득시키는 능력이라고 본다. 

첫째, 정보의 통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변수라

고 할 수 있다. 국무원 산하의 행정부처의 장관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국무원의 

대리인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행정부처의 장은 담당 분야에 대해 

강한 발언권이 있으며 깊고 광범위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과정에서 11개 행정부처들은 산하 기업에 대한 특수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원에 청시하는 과정에서 핵심국유기업의 특수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또한 

11개 행정부처가 국무원에 청시했듯이 유망산업은 그 당시 중국 경제의 토대였다. 각 

행정부처는 중앙재정의 원천 및 핵심 경제정책의 추진 등 중앙정부의 이해관계와 직접

적인 연관성이 있는 측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높은 협상능력을 

보였다. 각 행정부처가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신청할 때 각 해당 업종에 소속된 기업 

노동자의 편리성, 기업의 이윤손실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국무원을 설득시켰고, 이 

점에서 보면 11개 기업과 관련된 행정부처들은 정책결정자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11개 행정부처 간의 높은 응집력은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였다. 

국유기업과 관련된 행정부처들은 높은 응집력을 보였고, 각 행정부처들은 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 응집력을 높여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에 대해 노동부를 압박하고 국무

부를 설득하였다. 즉 국유기업의 민영화 초기 단계에 행정부처와 핵심국유기업의 공통

된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자는 긴밀하게 연대하였다. 또한 단일 행정부처는 노동부

의 반대를 무마하고 국무부를 설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였

던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92년 8월 교통부가 중국인민은행, 중국민용항공판, 

중국선박공업총회사, 중국석탄총회사와 중국핵공업총회사 그리고 중국금속공업부 등 7

개 부서들과 연합하여 국무원에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요청함으로써 국무원이 수용한 

과정이다.

반면 지방정부와 노동부가 업종통합 운영방식에 대해서 동시에 반대하는 태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이익 결합체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 요컨대 행정부

처와 산하 국유기업 간 및 행정부처들 간 응집력이 지방정부과 노동부 간 응집력을 압도

하였다.

결국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초기에 11개 행정부처와 산하의 국유기업들은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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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양로보험 개혁과정에서 이해당사자로서 정책결정에 참여하였

고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1998년 업종통합 운영방식은 마침내 폐지

되었다. 폐지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Ⅳ.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폐지과정

1.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확대 단계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양권분리 방식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

고 행정부처의 국유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기업의 시장화는 방해를 받았다. 

또한 업종통합 운영방식에 속했던 국유기업의 노동자에게 양로보험 급여를 집행하지 

못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민영화 개혁 초기에 정부의 행정부처들은 국유기업에 대한 개입이 높아 시장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시장경제의 규범적인 신용관계

와 금융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고(薛峰, 1997), 1990년대 

후반 국유기업의 융자 능력은 낮았다. 전반적으로 민영화 개혁 속도는 매우 느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유기업은 융자능력이 낮아 대다수 자금을 은행 대출로 조달하여 

기업을 운영하였는데 그 비율은 전체 운영자금 대비 75% 정도였으며(薛峰, 1997), 결국 

국유기업의 불량대출액은 1996년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이후 일본, 한국, 홍콩지역, 대만지역으로 파급

되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고속성장 과정에서 금융질서의 혼란과 경제침체 등의 문

제를 겪게 된 것이다. 중국은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무역

거래도 높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중국은 신속하게 경제 전략을 조정하

여 일련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정책을 시행하였다(陳述, 2008). 그 중 가장 먼저 해결

해야 되는 것은 국유기업에 대한 불량대출 문제였다(張維迎, 2008). 불량대출 금지는 

행정부처가 국유기업에 대한 간섭행위,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지체 등의 여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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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결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개혁 초기의 위탁책임제 위주의 핵심국유기업 개혁방식도 변화가 필요했다. 정

부가 소유권을 갖고 기업에게 경영권만 양도하는 양권분리 방식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

면 기업의 경영자는 행정부처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개혁을 위해 기업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했다. 이 원칙에 의하여 국가는 핵심국유기업을 중점 

관리하고 중소국유기업은 완전히 민영화시키는 방식(抓大放小)을 채택하였다(詹明月, 

1998). 그 결과 중소 국유기업의 소유권은 개인으로 이전되었으며 해당 기업은 사적기

업처럼 시장에 의한 생산경영활동을 하였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국유자본 

유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지만(王宗廷, 何曉勇, 2002), 국가는 핵심국유기업들

이 기업의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產權重組)으로 개혁을 지속하였다(康燿煇, 

2005).

1998년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과정에서 각 기업 실태와 특징에 따라 기업의 소유권

을 보장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였다. 공통적인 특징은 기업이 주식회사 형식으로 운영

되었다는 점이다. 즉 국가는 국유기업에게 일방적인 출자뿐만 아니라 개인, 외자 등의 

다른 자본도 융합하여 자본에 따라 기업의 소유권을 다시 조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는 

기업소유권의 양도를 실행하였는데 대부분의 핵심국유기업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유

권 조정을 시행하였다(魏傑, 2007). 이 개혁은 정부의 기능을 전환시켰으며 행정부처가 

기업에 간섭하는 행위도 일정하게 억제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8년의 국유기업 민

영화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관련 이해당사자의 해체

먼저 민영화 개혁의 확대기에 국유기업의 독립적인 이익집단화가 강화되었다. 그 이유

는 기업의 자본을 여러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어서 기업의 시장화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전, 석유 기업은 1998년 기업 소유권 재조합을 통해 중국석유그룹회사(中國

石油集團公司)로 전환되었다(楊帆, 2008). 즉 기업은 소유권을 보유한 행위자들의 협력, 

공동출자, 주식 투자 등의 방식으로 독립적인 기업법인을 형성하여 그룹회사로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경영 방식은 핵심국유기업의 독립적인 이익집단의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다. 동시에 국유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시장을 통해 획득하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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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민영화 개혁의 확대는 과거의 행정부처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국유기업 민

영화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경영에 개입했던 기존 행정부처들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1998년 국무원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개편을 통해 전력산업부, 석탄산업부, 금속공업부, 기계공업부, 전자공업부, 화학공업

부, 지질광산부, 임업부, 중국경공업총회, 중국방직총회 등 10개 기업과 관련된 행정부

처들이 폐지되었다(中國政府網, 2009.1.16.). 즉 계획경제 시기에 남아 있던 자원배정 

주체가 해체된 것이다.

물론 행정부처는 여전히 독립적인 이해당사자였지만 국유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

행위는 어느 정도 중지되었다. 즉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을 통해 행정부처는 국유기업

에 대한 간섭행위를 제한하며 기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징수하는 행동은 억제되었

고, 행정부처와 기업 간 긴밀한 이익관계는 약화되었다. 

3. 이해당사자의 행위

가. 국유기업의 행위

핵심국유기업들은 독립적인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화 방향으로 개혁되었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과 행정부처 간 결합 현상은 약화되었다.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이전 

위탁책임제에 따라 국유기업의 경영자는 개인에게 위탁되었지만 실제 행정부처가 자원

배정과 생산경영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민영화 이후 기업의 

경영자는 행정부처가 아니라 법인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국유기업이 행정부처를 대리

자로 활용하여 국가에 대해 이익을 표출하는 행위가 거의 사라졌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석탄산업, 

금속공업, 철도, 건설 분야 국유기업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기업적자 때문에 양로

금의 총액이 46.8억 원에 불과하여 283만 명의 은퇴자에게 즉시 지불하지 못하였다(李

連友, 2000). 즉 기업의 적자 때문에 각 업종 안에서 은퇴자의 양로보험 급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양로보험제도의 위험분산 기능

이 높은 지역통합 운영방식으로의 요구가 증가하였고, 국유기업들이 업종통합 운영방식

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도 약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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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부처의 행위

행정부처들은 대부분 폐지되었고 유지되었더라도 직접적 이해관계는 거의 사라져 업

종통합 운영방식을 지지하는 이해당사자가 사라졌다.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이전 위탁

책임제로 인해 국유기업은 여전히 행정부처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행정부처는 국유기업

을 활용하여 경제적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민영화 이후 

중앙 정부는 관련 행정부처를 폐지하거나 철도부, 건설부 등 유지된 부처들의 경우에도 

국유기업에 대한 거시적 지도 역할만 하게 됨으로써 직접적인 이익관계가 사라졌다.

행정부처는 직접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을 통해 행정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도 거의 중단되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국유기업의 이윤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행정부처는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통해 이윤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었다. 결국 

행정부처들이 국유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무원에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촉구하는 

행위도 중지되었다.

다. 지방정부와 노동부의 행위

지방정부는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각 지방의 노동부서는 중앙 노동부에 관련 문제점을 보고했다. 1995년에 해남성 지방정

부는 강제적으로 이익을 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실행하였다. 구

체적으로 해남성에서 노동부와 연대하여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폐지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3년 12월 해남성 인민대표위원회는 『해남성 경제특구(經濟特區) 성진 노동자의 

양로보험조례』《海南經濟特區城鎮從業人員養老保險條例》를 공포하였다. 이 조례에서 

해남성의 모든 노동자는 지역통합 양로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함을 규정하였다(人

民網, http://www.people.com.cn/item/flfgk/dffg/1993/D711081199901.html). 당연히 

중앙 직속의 국유기업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1994년 9월 해남성 사회보장부는 관련 국유기업에게 『양로보험 가입고지서』《參

保通知書》를 제출하였고,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업은 10월 19일까지 양로보험

에 가입하라고 강제하였다. 이에 체신부는 1994년 10월 10일에 국무원에 『해남성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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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험 지역통합과 업종통합의 문제 협조 신청』≪關於請協調海南省地方統籌與系統統籌

有關問題的函≫을 제기하면서, 국유기업은 직속 기업의 근무환경, 결산 특징 등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대응하였다. 그리고 체신부는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시범추진한 

후, 본 업종 퇴직자들은 안정성과 보장성이 담보된 노후생활을 보내게 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특히 체신부는 해남성의 방침과 규정은 우선적으로 국무원의 규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국무원은 해남성의 양로보험 통합문제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하라고 주문하였다(蔡亮, 1998).

이러한 긴장국면에서 11개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도입한 업종들은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1995년 5월 5일 인민은행, 체신부 등 행정부처는 해남성이 지역

의 국유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지역통합 운영방식에 가입하라고 한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였다. 노동부는 국무원의 법제국(法制侷),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全國人

民代表大會法律工作委員會) 등 부서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자문 결과, 중앙정부가 아

직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률을 수립하지 못하지만 지역의 법규는 중앙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중앙정부는 1995년 3월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실행한 기업에서 해당 

운영방식을 계속 추진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노동부의 입장은 곤란하였다(蔡亮, 

1998, p.36). 

1995년 5월 10일 해남성 성장은 다시 관련된 부서에게 법적 수단을 통해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명했다. 이에 5월 20일 해남성 사회보장부는 

관련 기업들에게 『처벌결정서』《處罰決定書》를 보냈다. 이 결정서에서는 6월 3일 

이전에 관련 기업들은 보험액, 이자, 벌금을 해남성 사회보장부에게 납부해야 된다고 

규정하였다. 만약에 관련 기업들이 본 결정서의 내용을 집행하지 않고 또한 행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行政復議)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남성은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할 

것임을 명시하였다(蔡亮, 1998, p.36).

1995년 5월 30일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시행하고 있던 기업들은 행정재심판 절차를 

신청하였다. 6월 8일 노동부와 법제국은 해남성에서 지역통합 운영방식의 추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법제국은 두 가지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하나는 해남성의 사회

보험법을 수정하여 국무원의 통일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남성에서

만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이다”(蔡亮, 1998, p.37). 노동

부 부장은 법제국과 좌담회에서 두 가지 초안 중 후자 쪽을 지지한다고 하였다(蔡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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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37). 이를 통해 노동부가 지방정부인 해남성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6월 15일 해남성 인사노동국(人事勞動局)은 행정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해남성 

사회보장국의 처벌 방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결정이었다. 국무원 법제국과 노동부는 조

사연구팀(調硏組)을 조직하여 해남성에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두 가지 방

안을 제출하였는데, “첫째, 양로보험제도는 업종통합 운영방식으로 운영하며, 그 외 실

업, 산업재해 그리고 의료보험은 현존하는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둘

째, 해남성은 경제특구라는 특수지역이므로 시범지역으로써 통일된 사회보험제도 개혁

을 제안하는 것이었다”(蔡亮, 1998, p.37).

일련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인 해남성과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연합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해남성이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강력하게 요구한 행동을 무시

할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지방법원, 국무원 법제국, 재정부 

등 여러 사회부문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해남성이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강력하게 추진한 행위로 인해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당장 폐지하지 못하더라도 중앙 정

책결정자의 주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정책결정자는 업종통합 운영방식

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지지하는 행정부처와 국유기

업의 공통된 이익관계가 사라졌기도 하지만, 해남성과 노동부가 제기했던 일련의 사건

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폐지를 더 쉽게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8년 5월 17일 노동사회보장부는 북경에서 전국 노동사회보장간담회를 하였다(北

大法意, http://www.lawyee.net/act/act_display.asp?rid=38837). 해당 회의에서 노동사

회보장부 장관 장좌기(張左己)는 양로보험제도의 개혁방향에 대해 명시하였는데, 업종

통합 운영방식은 중앙의 배정에 따라 이전업무인 지역통합 운영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고 결정하였다. 이에 1998년 6월 국무원은 양로보험제도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실행한 

기업은 지역통합 운영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을 공포하였다(中國勞動和社會保障部組

織編審, 2009).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및 폐지를 중심으로(1986-1998)

403

4. 관련 이해당사자의 영향력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폐지과정에서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국유기

업과 행정부처의 영향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제도 도입과정에서 행정부처와 국유

기업은 지방정부와 노동부보다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 국유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행정부처와 국유기업 간의 이해관

계가 변화하게 되어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폐지과정에서는 특정한반대행동이 없어진 것

이다. 

해남성에서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폐지한 과정에서 이익표출 수단은 다양하였다. 공식

적으로 국무원에 청시한 방식, 노동부와의 협조를 통해 이슈를 확대시키는 방식, 법률제

정을 통한 강제적 동형화 과정이다. 특히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폐지과정에서 해남성의 

강제적인 집행력이 보였다. 1994년 해남성은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추진할 법률을 제정

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체하였던 11개 업종에 

대하여 법집행 절차를 수행하였다.

동시에 해남성의 이익표출 과정에서 정부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이슈를 확대시켰다. 

노동부는 국무원에 속한 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관점을 계속 지지하였다. 

물론 노동부는 관련 행정부처로부터 상이한 의견을 받았지만 해결대안을 결정할 때 해

남성을 지지하였다.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추진한 행위가 즉각적 

업종통합 운영방식 폐지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후 폐지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에

게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이었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및 폐지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유기업의 민영

화 개혁 정도, 이해당사자의 형성과 변화, 이해당사자의 행위, 이해당사자의 영향력이라

는 4가지 분석 틀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양로보험제도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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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각 행위자의 영향력

과 행위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유기업

의 민영화 개혁 이후 전통적인 양로보험제도의 기업별 운영방식은 위험분산 기능이 약

화되므로 양로보험제도 운영방식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지역통

합 운영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86년 위탁책임제로 인해 행정부처와 핵심국유기

업들 간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다. 양자는 지역통합 운영방식을 반대하여 업종

통합 운영방식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총 11개 핵

심 업종들은 업종통합 운영방식에 가입하였다. 이 제도는 국유기업의 민영화 확대 이후 

관련 행정부처와 국유기업 간의 공통 이익의 소멸, 지방정부와 노동부의 강력한 반대로 

1998년에 폐지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과정에서 

양로보험제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형성되고 변화하였다. 즉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

가 1978년 시장화를 통해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복지제도의 개혁이 

경제제도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로보험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

기업이라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 물론 당-국가

체제라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국가의 역할이 비대하지만, 시장경제 도입과정에서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이라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행정부처-국유기업 연합과 지방정부-노동부 연합은 권력과 자본의 결탁을 통해 

양로보험제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제한적이나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서구 복지국가에

서 나타났던 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에 기초한 결탁이 중국 양로보험제도 개혁과

정에서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행정부처는 국유기업 민영화 개혁초기에 산하 국유기업

과 결탁하였고, 권력과 자본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 이해관계 집단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국유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행정부처와 국유기업의 

결탁은 중앙정부의 개입을 약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시장화 

과정에서 권력과 자본의 결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처와 산하기업 간의 결탁,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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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부개입 완화는 서구에서 확인되는 양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주요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제한적이나마 사회주

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업종통합 

운영방식 도입은 세력이 강한 이익집단들이었던 행정부처-국유기업 연합이 주도했고, 

폐지는 세력을 회복한 지방정부-노동부 연합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익집단 정치이론으

로 설명이 가능하다. 양로보험제도의 지역통합 방식으로의 개혁은 세력이 강한 이해당

사자들인 행정부처와 국유기업의 반대에 의하여 한 번에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우

회할 수밖에 없었고, 최초에 설계한 지역통합 운영방식으로의 개혁이 지체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국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의 상대적 비대성보다 이익집단의 행위를 강조한 것이 본 연구의 강점이자 한계라

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가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행위를 공동으로 분석함으

로써 그 힘의 역학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업종통합 운영방식을 폐지하였지만 여전히 중국 양로보험제도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제도통합이라는 개혁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시현급 및 성급 단위에서 지역통합 운영방

식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방식도 업종통합 운영방식이 노정했던 노후소득 불평

등 및 지역이동에 따른 연금수급권 제한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지역통합 운영방식의 개혁과정 및 제도개혁과 같은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천청청은 중국인민대학교에서 사회보장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국 청화대학교에서 포닥
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중국 연금제도,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이며, 현재 연금제도,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chenchen737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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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통일, 복지국가, 연금이며, 현재 통일연금제도 및 체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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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form Course of 
Pension Operation in China: 

Focusing the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the Operation in 
the Industry-Coordination Pension System (1986-1998)

Chen, Chengcheng
(Tsinghua University)

Min, Kichae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se of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the 

operation in the industry-coordination pension system from 1986 to 1998, and to 

get the lessons for pension reforms in China. This study is proceeded in the following

the analytical frameworks: the level of privatization reform in state-owned enterprises,

the formation and change of stakeholder groups, the behavior of stakeholder groups,

and the influence of stakeholder groups. We focus especially on the power of 

influence and relationship among actors of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branch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examining whether the theory

of interest group politics could be applied to the Chinese pension system.  In our

literature review, we used journal and newspaper articles and the internet sites of 

government agenc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akeholder groups were 

formed and changed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in state-owned enterprises. 

Second,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relationship,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branches, state-owned enterprises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exerted their 

influence to the process of the Pension Reform in China. Third, the alliance of 

administration branch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alliance of local 

government and ministry of labor wielded strong influence over policy decisions on

the pension reform through the collusion of power and  capital.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theory of interest group politics in the west can be applied to China, 

although to a limited extent.

Keywords: Chinese Pension System, Industry-Coordination Pension System, 
Region-Coordination Pension System, Theory of Interest Group Politics,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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